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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월 월: 2006

청 도 지 사:

○ 당직근무 체휴무 여 계없 당직수당 동 하여 체

휴무가 없는 당직근무 상 근무 하 에

라 당직수당 차등지 하여 당직근무 사 진 도 하고

함.

체휴무가 는 당직 과 동 하게 당직수당 원(30,000 )○

지 하고 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하여 당직수당 원, 50,000

상하여 차등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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